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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0년 5월 25일

다.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라. 상 정 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가. 제안이유

○ 서울혁신센터는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혁신센터 운영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 시설규모 : 29개동 연면적 48,898.47㎡

○ 운영인력 : 89명

○ 위탁기간 : 3년(2021.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7,823백만원(2021년)

나) 위탁사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최초 위탁

- 위탁기간 : 2015. 4. 1. ~ 2018. 3.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 재위탁

- 위탁기간 : 2018. 4. 1. ~ 2020. 12.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활동단체를 지원·연계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  

 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
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
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 민간위탁 조례 ’)1)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2014년 12월 최초 동의)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2019.3.)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음.

※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혁신 활동가들이 모여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활동 단체 운영을 위한 서울

혁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혁신과 관련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서 동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서울혁신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

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

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 서울혁신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서울혁신센터 개요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규모 29개동 연면적 48,898.47㎡

인력

및

조직

○ 조직구성 : 2실, 1소, 15팀, 1사업단, 89명

- 정 규 직: 77명 (사무 26, 시설관리 51)
- 비정규직: 12명 (전략사업 PM 등)

소요예산 7,548백만원(2020년)

민간위탁 2018년 4월(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 (’21. 1. 1. ~ ’23.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여 파크 관리 및 혁신 관련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2) 최초로 2015년 4월, 민간에 위탁(사단법인 데

어)하였으며, 동 센터가 중도에 법인 이사들의 퇴임으로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포기 의사를 표명(2017년 10월

17일)했으나, 2018년 4월 협약기간까지 동 사무를 수탁하였고,

○ 2018년 4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동 사무를 수탁하여 협약

만료 시점(2020년 12월) 이 도래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일부 기관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동 사무의 재위탁(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대상 : 서울시 혁신정책에 부합하는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가능한 혁신 관련

고등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안 제출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위·수탁
협약체결

위탁사무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등

(4월)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5월)

동의안
상정․의결

(6월)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7~9월)

비용 및
협약서 심사

(10~11월)



○ 서울혁신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민간의 영역에서 동 센터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법인)의 다양성과 경쟁력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한 위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 유사 중복 사

무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한 판단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

시장의 다양성, 사업의 효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3년의 계약과 재계약(3년) 이후 재위탁(공모)을 통한 공개 경쟁으로

위탁을 진행하나,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2014.10.27.

○ 서울시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4.12.19.

○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 2015. 4.13.

- (사)사회혁신공간데어(위탁기간 : ’15. 4. 1~’18. 3.31)

○ 서울혁신센터 재위탁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 4. 1.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혁신플랫폼협동조합 컨소시엄(위탁기간 : ’18.4.1~’20.12.3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조직담당관) : 2020. 5.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의결 : 2020. 6.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선정 : 2020. 7. ~ 9.

○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및 협약서 체결 : 2020.10.~11.



○ 동 센터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협약 해지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동 사무를 수탁 받을 만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민간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조건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롭게 사무를 구성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울혁

신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분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3)

(2017.2.6.)되었으나,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상정 유보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제9대 의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바 있음.

3)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019. 3. 28.>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혁신파크 사무 분리위탁(대행) 체계>

구 분 혁신활동지원 사무 시설관리 사무

기 관 명
서울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분리위탁 전 분리위탁 이후 

위탁(대행)

기간

2015.4.13.~2018.3.3

1
2017.5.1.~2018.3.31 2017.5.1.~2022.4.30

위탁(대행)금 8,517,000천원 5,194,000천원 3,323,000천원

운영인력
(2017년 
기준)

사무직 18
시설관리인력 50

사무직 18 시설관리인력 50

사무구분
혁신활동 지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혁신활동 지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혁신파크 전반의 시설관리와 혁신센터의

혁신활동 사무의 분리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혁신단체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공정한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 타당성 조사4) 보고서에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리기업 등 영리법인이 81.4%를 차지하고 있어

영리단체에 대한 입주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5주년을 맞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단체들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이며,

4) 서울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2019.7. 핸국지방행정연구원), 21

쪽



<서울혁신파크 입주협약단체 유형별 현황>

계

비영리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개인 및
임의단체

사단법인/
유한․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118
(7) 19 3 55(5) 20(2) 21

- 동 조사에 따르면, 혁신단체 지원공간의 궁극적인 편익은 혁신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서 사회 전체가 누리는

효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나,

- 개별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있으며,

- 한편, 서울혁신파크는 기회비용관점에서 지역개발 유보로 인한 자산가치의

정체 또는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셋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 동 센터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NPO지원

센터”, “창업허브”, “창업꿈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5)”등과 일정

부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없음

-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 없음



- 또한, 각 민간위탁기관별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바, 통합적인 위탁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센터의 위탁사무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비전 및 목적

국내 최초의 혁신가들의 집적 공간․글로벌 사회혁신 플랫폼

혁신가가 모여드는혁신파크 시민에게 열려있는혁신파크 문제를 해결하는혁신파크 지속 가능한 혁신파크
‣ 사회혁신 네트워크‧  커뮤니티발굴‣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구축‣ 일하기, 협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성 

‣양질의 사회혁신 정보, 교육 제공‣방문, 이용하고 싶은  공간 환경 조성‣지역 민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활성화

‣시민체감, 사회혁신  성공모델 창출‣사회혁신 프로젝트  아카이빙, 송출‣성과측정, 사회적  영향력 확산

‣전략적 블랜딩‣지속가능 운영구조 마련‣성장 경로 설정

 입주단체 유치 실적 (‘20.4.1 현재 / 단위: 단체수)

총 계

서울혁신센터 관리(입주협약)
중간지원
조직 내
입주단체

기타
합 계

미래청
상상청 중소

건물소계 개별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246
(8)

125
(8) 93 51 42 18

(1)
14
(7) 102 19

※ ( )는 중복 입주단체 수, 중복단체 제외시 서울혁신센터 관리 117개, 전체 238개 단체임

 사업분야별 실적(2019년도)

1) 입주단체 커뮤니티 지원 등

○ 자치회 운영
- 자치회 거버넌스 : 총회(1회), 운영위원회(6회), 자치회-센터 정기협력회의(12회)
- 네트워크 활성화 : 파크 얼라이언스 9회

○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혁신파크 대시민프로그램 TF 조직운영

○ 입주단체 유치 및 육성 혁신 Wifi :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교육 수시개최

○ 혁신성과 전람회 : 500여 명 참여(하루부스, 대토론회, 이노베이션로드 개최)

2) 공간 활성화
○ 사회혁신 전문가 오픈테이블 운영 : 9회 개최, 1,528명 참여

○ 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 공공식탁 ‘한끼’ 개최 : 2회, 320명 참여
- 작은 비건페스티벌 ‘일상비건’ 개최 : 1회, 1,000명 참여
- 전시회・영상회 ‘상상비건’ 개최 : 5일, 100명 참여

○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 8개 팀 접수, 3개 팀 선정



- 상상플레이그라운드 위크 운영(사회혁신 페스티벌 등 추진)
- 시소 <팝업놀이터> 트리클라이밍 등 체험 프로그램 : 700여명 참여
- 이타서울 <RACEUP! 서울자원레이스> : 86개팀, 215명 참여

- 빅이슈코리아 <2019 제2회 다양성컵> 길거리 축구대회 개최

3) 대외협력

○ 파트너쉽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지원
- 핏인데이 : 4회, 261명 참석, IR기업 29개(내부16, 외부13),자원연계 3건

- 외부단체 발굴・관리 : 346개(민간기업167,사회적기업72,공공 및 재단 92, 기타15)

- 외부자원 연계 : 협약체결 2건, 자원 연계 3건
- 중간지원조직 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 14개 단체 참여
- 지역거점 사회혁신공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16개 기관 참여(혁신파크포럼 개최, MOU체결 등)

- 공동행사 협력운영 : 행정안전부 커먼즈필드 협력 개최(전주, 춘천)

- 아시아사회혁신네트워크구축: 대만,홍콩, 일본관계기관과자원연계, 교류간담회, 사업홍보, MOU체결등

○ 지역협력 사업

- 지역혁신 협력 플랫폼 운영 : 지역사업 제안 접수, 은평구 市 사업으로 추진

협력워크숍 공동행사 운영 3회
- 서울혁신파크-은평구 연계사업 : 68건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 월례회의, 4회 은평상상컨퍼런스 공동운영 등,
(1천명, 15개분야논의, 21개 대화테이블, 35개 단위 추진위원회, 28회 간담회, 사업결과자료집발행 등)

- 지역사회 설문조사(사회혁신 인식조사) 실시

○ 협력인프라 구축

- 서울혁신파크 자문위원회 운영, 비전 워크숍 개최, 협력거번넌스 운영 등

○ 글로벌 혁신협력
- 글로벌 사회혁신연수프로그램 2회 운영(10월, 12월)

- 네덜란드 폰티스 대학, 빈데스하임대학과 교류 추진(수시, 온라인 등)
- 해외기관 방문코스 운영 : 16개 기관, 356명

4) 대표전략 프로젝트 운영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 LH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제로에너지파크업무협약(서울에너지공사,한국에너지공단,LG전자)

○ 공유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 공유공간 조성 및 기관연계(전주, 춘천, 대만), 옥상공유지 글로벌네트워킹업무협약(열린옥상)

○ 메이커교육프로그램 운영
- 목공동 : 운영협의회 2회, 정기교육(125회 276명), 워크숍(33회,751명)

- 대체 이동수단(자전거)
‣ 리사이클링 교육(16회,200명), 약속의자전거 회원(250명), 자전거정비사 자격증반(12회,30명),

자전거클래스(3회,70명),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100회, 2,000명), 펑크수리워크숍운영(4회, 25명),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4회, 400명), 지역동호회운영(4개 단체, 3회), 기타 도심형이동수단 발굴행사

(전동킥보드 등 4회)



○ 이노베이션팹랩

- 국내 최초 팹랩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

‣ 국내 13개도시 해외65개도시150명 참가, 시민 3,000여 명 참석

‣ 팹시티 캠퍼스 운영 : 7개 주제 관련 20개 제작 단체 참여 및 협업

‣ 글로벌워크숍 : 9개국 15개 도시 29개 워크숍 컨텐츠 모집 및 운영

‣ 글로벌 해커톤 : 도시 길거리문제 해결을 위한 2박3일 작품 제작 경연대회 운영

- 팹시티 프로젝트 : 시민프로젝트 공모 사업 지원(11개), 오픈소스형 프로젝트 공모사업 운영(0042,

The Lab, Infini ZE, Bio-Hackers), 데모데이(3회)

- 팹시티 협의회구성을 통한 기획자문, 성과공유

- 팹랩 교육과정 운영 : 14회, 교육인원 182명

- 팹랩 이용자 수 : 6,799명

○ 혁신파크 포럼 : 국내외 사회혁신가 150여 명 참석

○ 비전화건축 기술 훈련 진행

- 비전화방식 건축훈련(조경) 3단계 운영, 패시브솔라형 비전화자업장 건축 훈련

- 비전화제품 기술 이전 : 비전화제품 7종 제작 및 사용 훈련

- 3만엔 비즈니스 제품 구성 훈련(33종), 비전화제품 레퍼토리 개발 훈련(11종)

- 도시형 유기농법 농장 운영 : 유기순환농법(80평, 65종 재배), 우보농장(50평, 81종)

모내기축제(91명 참여), 성과공유회 개최

- 공방 운영 (2개소)

- 비전화 교육 추진 : 비전화인재양성과정 2기 23명 배출, 시민대상 강연 등 34회

- 공방견학프로그램 운영 : 22회, 262명 참여

○ 사회혁신연수시설 운영 (21개 객실 운영)

5) 홍 보

○ 언론홍보 : 언론보도 602건, 방송 8건

○ 市은평구협력보도: 내손안에서울24건, 서울시미디어메이트10건, 입주단체광고51건

○ 잡지 등 간행물 게재 : 6건

○ SNS

- 페이스북 370건, 좋아요 수 12,144건 / 인스타그램 176건, 좋아요 수 7,551건

블로그 340건, 방문횟수 130,423명, 순 방문자수: 115,773명

브런치 콘텐츠 업로드 30건 / 페이스북 광고: 18건 / 인스타그램 광고: 5건

○파크홍보브로슈어업데이트제작 : 2019 국문·영문브로슈어, 가이드맵제작완료및배포

○ 온라인뉴스레터: 8,300여명발송, 발간10회(4월~12월)

○ 홈페이지운영, 홍보영상제작5건, 온라인영상물제작23건,

※ 서울혁신파크 방문 기관 : 180건, 179개 기관 3,688명 방문(2019년도)



○ 동 센터는 2019년 결산 기준 예산의 전용 과다(20건, 1억 6천 8백만원),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모사업의 편법적인 운영과,

<2019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관 (항) 목 감액 증액

운
영
비
(센터)

공 공 요 금
및 제 세 114,730 262 19.04.02 113,194 112,904

290
(0.26%)

지급수수료 82,603 262 19.04.02 80,803 80,102
701

(0.87%)

사무관리비 68,901 4,350 19.11.20 65,885 65,606
279

(0.42%)

인쇄물 및
구 입 비 5,320 3,150 19.11.20 2,170 2,170

0
(0%)

지급수수료 82,865 2,582 19.11.20 80,803 80,102
701

(0.87%)

교육훈련비 21,850 6,340 19.11.20 14,010 13,918
92

(0.66%)

공 공 요 금
및 제 세 114,468 771 19.11.20 113,194 112,904

290
(0.26%)

범용소프트
웨 어 10,000 6,853 19.11.20 16,353 16,306

47
(0.29%)

운 영 수 당 13,000 10,340 19.11.20 24,040 23,383
657

(2.73%)

교육훈련비 15,510 1,500 19.12.04 14,010 13,918
92

(0.66%)

복리후생비 12,500 52 19.12.04 12,448 11,152 1,296
(10.41%)

공 공 요 금
및 제 세 113,697 503 19.12.04 113,194 112,904

290
(0.26%)

범용소프트
웨 어 16,853 500 19.12.04 16,353 16,306

47
(0.29%)

사무관리비 64,551 1,334 19.12.04 65,885 65,606
279

(0.42%)

지급수수료 80,283 521 19.12.04 80,803 80,102
701

(0.87%)

운 영 수 당 23,340 700 19.12.04 24,040 23,383
657

(2.73%)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

2016

계 861,373 845,362 16,011 1.9%

작당시작 프로젝트 300,000 294,161 5,839 1.95%

리빙랩사회혁신실험(자유주제) 250,000 245,411 4,589 1.84%

리빙랩사회혁신실험(지정주제) 196,916 194,626 2,290 1.16%

야외놀이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47,707 47,320 387 0.81%

야외 시설활용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39,750 37,702 2,048 5.15%

혁신가의 무대 27,000 26,142 858 3.18%

운
영
비
(시설)

일반운영비

교 육 훈 련 비 2,246 755 19.12.04 1,490 1,490 0
(0%)

공공요금 및 제
세 761,730 104,993 19.12.04 656,737 649,246 7,491

(1.14%)

시 설 관 리 비

시설물점검비 187,530 10,504 19.12.04 177,025 177,025 0
(0%)

복 리 후 생 비 39,045 694 19.12.04 38,351 37,561 790
(2.06%)

시설물개보수 317,162 94,946 19.12.04 412,109 412,109 0
(0%)

자 산취득비 자 산 취 득 비 18,237 22,000 19.12.04 40,237 39,944 293
(0.73%)

사

업

비

홍보 및 대외
협 력

홍보브랜드
구축 11,000 4,000 19.11.14 7,000 6,792 208

(2.97%)

홍보 시민
친화 69,000 4,000 19.11.14 73,000 72,379 621

(0.85%)

입주단체유치
및 커뮤니티
지 원

입주단체유치및육
성 23,700 2,500 19.12.19 26,200 23,990 2,210

(8.44%)

혁신성과전람
회 47,800 2,500 19.12.19 45,300 38,400 6,900

(15.23%)

자치회 운영 10,000 900 19.12.04 9,100 7,804 1,296
(14.24%)

입주단체유치및육
성 30,000 6,300 19.12.04 26,200 23,990 2,210

(8.44%)

혁신성과전람
회 26,000 21,800 19.12.04 45,300 38,400 6,900

(15.23%)

대 표 전 략
프로젝트 운영

이노베이션팹
랩 573,000 14,600 19.12.04 558,400 522,642 35,758

(6.40%)

사회혁신 연수
시 설 운 영

연수동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 291,500 2,983 19.12.04 301,047 294,316 6,731

(2.24%)

연수동운영기
획 9,547 2,983 19.12.04 12,530 12,338 192

(1.53%)



○ 입주단체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단체의 과도한 체납(2020년 5월 기준,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6천 7백만원)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

실태를 보인 바도 있음.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 현황>

2017

계 619,694 606,008 13,686 2.2%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 프로젝트 210,660 208,762 1,898 0.90%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프로젝트 279,934 271,319 8,615 3.08%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 15,000 12,971 2,029 13.53%

중소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13,000 12,844 156 1.20%

야외공간활성화프로그램 67,000 66,104 896 1.34%

빤짝놀이터 프로그램 34,100 34,008 92 0.27%

서울혁신파크 협력 프로젝트 30,000 29,616 384 1.28%

비전화공방서울 생활커뮤니티 지원사업 19,500 18,685 815 4.2%

2018

계 159,881 156,095 3,786 2.4%

팹시티 프로젝트 10,000 9,579 421 4.21%

시민공원시설물활성화 19,380 19,238 142 0.73%

시민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53,000 52,164 836 1.58%

식문화 문제해결 현장프로젝트 7,500 7,472 28 0.37%

자업자득 스타트업 10,000 8,690 1,310 13.10%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60,001 58,952 1,049 1.75%

2019

계 117,400 103,085 14,315 12.19%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30,000 29,607 393 1.31%

식문화 혁신 프로그램 16,500 15,206 1,294 8.09%
대시민 프로그램 (방문자 프로그램) 9,000 9,000 - -

팹시티 프로젝트 31,400 31,217 183 0.58%

비전화제작자 자립지원 30,500 18,055 12,445 40,83%

 체납 개요(’20. 5월 기준)
○ 체납 단체 수 : 총 36개 (사용료17개단체, 관리비16개단체,세외수입체납3개단체)
○ 체 납 액 : 금 67,127,400원

(사용료 52,302천원, 관리비 9,775천원, 세외수입 체납5,484천원)



○ 특히, 2020년도 동 센터의 사업비(18억6천만원)의 34.3%(6억

4천만원)를 차지하는 비전화사업단의 경우 2017년 4월 일본비전화

공방과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서울혁신센터에 동 사업단을 신설하였으나,

- 동 협약은「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던 협약으로

사료되는바, 하자있는 협약으로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사용료 체납 현황(서울혁신센터 관리)
(’20.05.31 기준, 단위: 원)

단 체 수 미납 총액 조 치 현 황

17개
(퇴거단체 6개

포함)
51,868,020

납부독촉 / 대관정지 / 공모사업 지원불가 통지 공문 시행
유선연락을 통한 조속한 납부 독려
소액심판 청구 진행절차 검토 중

 관리비 체납 현황(서울혁신센터 관리)
(’20.05.31 기준, 단위: 원)

단 체 수 미납 총액 조 치 현 황

16개
(퇴거단체 4개 포함)

9,775,310

납부독촉 / 대관정지 / 공모사업 지원불가 통지 공문
시행

유선연락을 통한 조속한 납부 독려
소액심판 청구 진행절차 검토 중

 서울혁신파크 세외수입(’16년도 관리비) 체납 현황
(’20.05.31 기준, 단위: 원)

단 체 수 체납
건수 미납 총액 조 치 현 황

3개
(퇴거단체 3개)

20건 5,484,070
38세금징수과와함께재산조회 및 고지서발부를 통해
납부 독려

유선연락을 통한 조속한 납부 독려

※ 해당 내역은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건으로 세외수입 예산(지난연도수입액)에 포함되어 직접 징
수관리중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

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동 협약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18억원

규모이며,

<서울혁신센터 비전화공방 사업비 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액(A-B)
(반납액)

집행률(B/A)

○ 2017년

계 501,201 498,000 3,200 99%

1. 공방 설치 및 운영 104,112 102,446 1,666 98%

2.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 육성 48,515 48,495 20 100%

3. 국내외 교류 42,725 41,575 1,150 97%

4. 홍보 및 아카이빙 56,220 56,175 45 99%

5. 사업단 구성 및 운영 249,629 249,309 320 99%

○ 2018년

계 615,020 576,726 38,294 94%

1. 공방 설치 및 운영 78,402 78,380 22 100%

2.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육성 96,393 83,546 12,847 87%



○ 최근 3년간 일본 비전화공방 대표(후지무라 야스유키)의 30회 가까운

여비 2천 8백만원을 포함한 연수비 등에도 1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후지무라 야스유키(경영총괄) 관련 예산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액(A-B)
(반납액)

집행률(B/A)

3. 국내외 교류 41,077 41,042 35 100%

4. 홍보 및 아카이빙 48,887 48,683 204 100%

5. 사업단 구성 및 운영 350,261 325,075 25,186 93%

○ 2019년

계 640,000 562,511 77,489 88%

1. 공방 설치 및 운영 70,750 70,164 586 99%

2.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육성 85,852 69,074 16,778 80%

3. 국내외 교류 56,834 50,154 6,680 88%

4. 홍보 및 아카이빙 44,279 35,852 8,427 81%

5. 사업단 구성 및 운영 382,285 337,267 45,018 88%

연 도 총 액 예산과목 편성액 집행액 비 고

2017 16,429

인재양성
과정운영

12,180 9,000
9회 집행
(4~12월)

해외연수비
(방문여비,
항공비,
숙박비)

16,648 7,429

월별 집행액
4월 1,071
5월 1,081
6월 1,051
9월 1,091
10월 1,210
11월 1,091
12월 834

2018 40,147

인건비 30,350 30,317
10회 집행
(3~12월)

해외연수비
(방문여비,
항공비,

18,640 9,830

월별 집행액
2월 898

3월 1,091



○ 동 센터의 비전화사업단에서는 소수의 비전화 제작자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연수 등을 시행해 왔음.

<최근 3년간 사업단 국외여비(연수비 및 여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숙박비)

4월 1,244
5월 1,232
6월 1,270
9월 1,511
10월 1,332
11월 1,252

2019 43,110

인건비 33,008 32,701
10회 집행
(3~12월)

해외연수비
(방문여비,
항공비,
숙박비)

18,170 10,409

월별 집행액
1월 567
2월 893
3월 1,289
4월 1,280
5월 1,267
7월 1,231
9월 1,205
10월 1,628
11월 1,049

연 도 지급금액 국외연수비(사업단, 제작자 등) 국외여비(사업단)

2017 22,105

□ 총 지출액 : 21,944,766원

○ 비전화사업단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 기 간 : 2017.2.2.~2.17.(15박16일)
- 목 적 :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일본 비전

화공방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5인
- 집행액 : 10,000,600원

○ 1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현장 연수
- 기 간 : 2017.7.3.~7.19.
- 목 적 : 1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비전화

공방 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1인, 비전화제작자

11인
- 집행액 : 10,472,083원

□ 총 지출액 : 1,632,00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7.2.2.~2.9(7박8일)
- 내 역 : 272,000원 X 4인
- 지급액 : 1,088,00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7.2.2.~17 (15박16일)
- 내 역 : 544,000원 X 1인(건축담당)
- 지급액 : 544,000원



○ 이러한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시민 전체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유사사업을 기후환경본부(대체

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총괄적으로 담당6)하고 있는바,

○ 불요불급한 사업 및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비전화공방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 사무 수탁시 없었던 사무로 수탁

사무의 변경, 신설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6) 환경정책과(원전하나줄이기팀) 에너지시민협력과(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2018 12,233

□ 총 지출액: 11,960,745원

○ 2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현장 연수
- 기 간 : 2018.7.9.~7.20.(11박12일)
- 목 적 : 2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비전화공

방 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1인, 통역 1인, 비

전화제작자 12인
- 집행액 : 11,960,745원

□ 총 지출액 : 272,12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8.7.9.~7.20(11박12일)
- 내 역 : 272,120원 X 1인
- 지급액 : 272,120원

2019 16,837

□ 총 지출액 : 16,117,733원

○ 3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현장 연수

- 기 간 : 2019.6.10.~6.17.(7박 8일)

- 목 적 : 3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비전화공

방 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2인, 통역 2인, 비

전화제작자 11인

- 집행액 : 11,780,480원

○ 비전화제품/기술 서울형 레파토리 개발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연수

- 기 간 : 2019.8.19.~8.29.(7박 8일)
- 목 적 : 일본비전화공방에서 열리는 시민

워크숍 참가 등
- 참석자 : 사업단 1인, 제작자 1인, 통역 1인
- 집행액 : 4,337,253원

□ 총 지출액 : 719,60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9.6.10.~6.17(7박8일)
- 내 역 : 248,070 X 1인
- 지급액 : 248,07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9.6.10.~6.13(3박4일)
- 내 역 : 124,040 X 1인
- 지급액 : 124,040원

○ 비전화제품/기술 서울형 레퍼토리 개발 직
원 국외여비(1인)

- 기 간 : 2019.8.19.~8.29 (10박 11일)
- 내 역 : 347,490 X 1인
- 지급액 : 347,490원



○ 협약에 근거한 동 사무는「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앞서 조례 개정과 위탁사무 정비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

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

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

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 등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

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30.>

 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30., 2019. 12. 

31.>

 1.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더불어, 연수시설의 재위탁 문제, 조례에 근거 없는 연수시설의 운영

문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혁신센터 연수시설 운영 현황 (2018~2019)>

 연수동 기본 현황

○ 운영목적 : 사회혁신가 및 유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서울혁신파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및제4조

○ 운영방법 : 용역운영(입찰)

○ 운영예산 : 2018년 228,938천원 / 2019년 291,500원

○ 운영단체 : ㈜소셜스티치 (2018.04.01.~ 2019.12.31)

○ 이용대상 : 혁신파크 입주단체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및 외부단체

○ 공간현황

- 개별객실 : 1인실 4개, 2인실 14개, 4인실 2개, 다인실1개

- 공용공간 : 1층(라운지, 세미나실, 공용부엌, 세탁실), 2~3층(코워킹)



○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혁신파크와 파크를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역할의

모호성은 크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은 부실하며

○ 동 센터의 주된 혁신 사무가 마치 정체성이 불명확한 입주 단체(혁신)의

상시적인 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혁신 체감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등 동 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743 6,234 8,517 7,535 7,318 7,548 39,895

 이용 절차 및 이용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구분 1인실 2인실 4인실 10인실

요금(원) 40,000 40,000 80,000 120,000

※ 50% 할인가 적용 : 서울혁신파크 관계자 및 입주단체 운영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 100% 할인가 적용 : 서울혁신파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핵심 관계자 대상

 사회혁신 연수프로그램(’19년)

○ 쉐프가 투숙객들에게 전통시장의 국내 먹거리를 활용한 요리 제공

○ 지역 아티스트들에게창작공간을 제공하고투숙객들 함께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소셜벤처, 사회적기업등과함께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친환경, 자연보호메시지를담은기획전시)

○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제품개발 (사회문제해결을위해개발한제품을고객경험제공)

○ 50+센터와 함께 하는 메이드 프로그램 등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577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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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서울혁신센터는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혁신센터 운영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 시설규모 : 29개동 연면적 48,898.47㎡

○ 운영인력 : 89명

○ 위탁기간 : 3년(2021.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7,823백만원(2021년)



 나. 위탁사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최초 위탁

- 위탁기간 : 2015. 4. 1. ~ 2018. 3.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 재위탁

- 위탁기간 : 2018. 4. 1. ~ 2020. 12.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활동단체를 지원·연계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  

 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
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
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사회혁신담당관 혁신파크팀 강윤애(☎02-2133-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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